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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부산항 집단계류지 안전관리 수칙

1. 평상시

가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선종에 맞는 집단계류지에

계류하여야 한다.

* 예인선은 대교동호안, 부선 600톤미만은 봉래동물양장, 감천항 4부두 5번 선석,

부선 600톤 이상은 동삼·청학안벽, 감천항 4부두 5번 선석, 급유관련 선박은

4·5물양장에 계류

나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



사용신청 후 승낙을 받고, 반드시 초소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계류

하여야 한다.

다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선교 또는 갑판실 상단 등 눈에

보이는 곳에 선박명, 호출부호(선박번호), 선주 및 선박관리자 연락처(3명이상)를

게재하여비상시긴급연락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.

라. 집단계류지를 사용하는 선박은 타 선박에 피해를 주지하지 않는 범위

내에서 닻(앵커)을 투묘하여 계류색(홋줄)의 장력을 감소하여야 한다.

마. 집단계류지 내 계류선박은 통항하는 선박의 항로를 방해하지 않도록

항로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.

바. 집단계류지 내 계류선박은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와 충돌하지 않도록

적정거리를 유지하고 계류하여야 한다.

사. 집단계류지로 입·출항 하는 선박은 계류시 반드시 초소관리자 및 인근

계류선박에게 통보하여 계류색(홋줄)을 안전하게 보강하여야 한다.

2. 기상악화시

가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기상정보를 주시하면서, 기상이

악화 전에 전 선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귀선 조치하여야 한다.

나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계류선박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

운항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, 닻 끌림(주묘)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.

다. 선박관리자(선장 및 항해당직사관)는 계류선박의 안전을 자체적으로 유지

하기가 힘든 경우 즉시 부산항해양교통관제센터(VTS)와 해양경찰서에

연락하고, 예인선의 조력을 받아 피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라. 기상악화시 집단계류지(봉래동물양장, 대교동호안, 4·5물양장, 동삼·청학 안벽,



감천항 4부두 5번 선석)에 계류한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야

한다.

*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(계류색·홋줄 강화) 및 안전한 곳으로 피항 등

** 북항 내 소형선의 피항장소는 5물양장(관공선부두) 전면해상, 대교동 호안, 동천

하구 해역, 부선의 피항장소는 7부두 전면해상 및 봉래동물양장

마. 기상악화시 4·5물양장에 계류하는 선박(급유선 등)은 풍랑주의보 이상의

기상특보 발효시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급유작업 시 기상상황을

수시로 확인하고, 반드시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유입피해에 대비하여 작

업을 진행하여야 하고, 해양오염이 예상될 경우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
바. 기상악화시 동삼·청학 안벽에 계류한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 결과 피항

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한 곳(피항장소)으로 피항하여야 한다.

* 부산항만공사는 동삼·청학 안벽 계류선박에 대해서 피항 명령 전 항만시설 사용

승낙 취소하고 피항을 요청(미피항 시 항만시설 무단사용 수사의뢰 및 추후

항만시설 사용제한)

사. 기상특보 해제에 따라 피항사유가 소멸된 경우 봉래동물양장 등 피항

장소로 피항 온 선박은 반드시 계류하던 원위치로 선박을 이동하여 항만

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
